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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소재 “산동1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

치하는 부동산(토지)로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3년04월03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3년04월03일

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

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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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  

 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  

 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5. 감정평가 방법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마다 개별로 감정

평가 하되, 거래사례, 감정평가전례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

정하였음.

   나. 토지

       토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

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

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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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1) 본건 토지는 산동개발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위치확인이 곤란한바 전

체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면적사정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 공유지분 

면적으로 면적사정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토지 중 기호(2)는 두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

지로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농림지역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바,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

음.

     3) 본건 토지 중 기호(5,6)은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부분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4) 본건 토지 중 기호(5,6)의 일부는 현황도로인바 이용상황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담보 취급 시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토지 기호(1~6)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생 소나무 및 기타 활잡목 등은 

사회 통념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6) 본건 토지 기호(1~6) 일부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나 분묘 수기가 소재

하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어,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며, 토지 감정평가명

세표에 분묘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 등에 제한 받을 경우의 평가금액을 병기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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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가액 산출근거

 1. 토지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  

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

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였음.

 2.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기준일 : 2023.01.01)

   가.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대상인 토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법률」상의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함.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안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나. 비교표준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시한 공시지가 표준지중 

본건과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아래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목/

이용상황
주위환경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A
산동리

산81
12,298.0

임야/

자연림

순수

산림지대
농림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1,880

B
산동리

산94
6,149.0

임야/

자연림

마을주변

야산지대
보전관리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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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지가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공포한 지가 동향 자료에 의하였으며, 공시지가 기준일(2023.01.01)부터 기준시점일 

(2023.04.03)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지가변동률은 농림지역 약 -0.197%, 보전관리지역

약 -0.154% 임.

                                                   (충청남도 서산시 농림지역)

기간 지가변동률(%) 비고

2023.01.01 ~ 2023.02.28
-0.078

(0.99922)
2023년 02월까지 누계

2023.02.01 ~ 2023.02.28
-0.095

(0.99905)
2023년 02월분

누     계     

(2023.01.01.~2023.04.03.)

-0.197

(0.99807)

(1-0.00078)*
(1-0.00095*35/28)

 ≒ 0.99807

                                                   (충청남도 서산시 보전관리지역)

기간 지가변동률(%) 비고

2023.01.01 ~ 2023.02.28
-0.115

(0.99885)
2023년 02월까지 누계

2023.02.01 ~ 2023.02.28
-0.031

(0.99969)
2023년 02월분

누     계     

(2023.01.01.~2023.04.03.)

-0.154

(0.99847)

(1-0.00115)*
(1-0.00031*35/28)

 ≒ 0.99847

 ※ 2023년 02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고시되어 직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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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본건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바, 지역요인은 대체로 유사함.

    (1000/1000)

 5. 개별요인 비교

조건 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자연조건 일조, 지세, 방위, 토양, 토질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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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구분
비교

표준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대체로 유사함.

2 B 0.95 1.00 1.00 1.00 0.950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3 B 0.90 1.00 1.00 1.00 0.900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4 B 0.95 1.00 1.00 1.00 0.950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5

농림지역
A 1.05 0.90 1.00 1.00 0.945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5

보전관리
B 1.03 0.90 1.00 1.00 0.927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5

현황도로
A 1.05 0.90 1.00 0.33 0.312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 및 

기타조건(현황 도로임)에서 열세함.

6

농림지역
A 1.05 0.90 1.00 1.00 0.945

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한,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6

보전관리
B 1.03 0.90 1.00 1.00 0.927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6

현황도로
B 1.03 0.90 1.00 0.33 0.306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 및 

기타조건(현황 도로임)에서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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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의 요인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

05.14 선고), 2002두5054(2003.07.25 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

41-36538, 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

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

는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함.

   나. 인근 감정평가선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지역 지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1
산동리

산90-X
4,033.0 농림지역 임야 경매 '20.12.29 9,000

2
월계리

산8-4X
18,950.0

농림지역,

보전관리
임야 시가참고 '18.05.17

11,000

(농림지역)

3
대두리

산9X
992.0 보전관리 임야 경매 ‘22.12.30 25,000

4
산동리

249-2X
3,224.0 보전관리 임야 담보 ‘21.10.21 28,000

5

[본건]

산동리

산56

268.13

[지분]
농림지역 임야 경매 ‘12.06.05 4,500

6

[본건]

산동리

산59

251.96

[지분]

농림지역,

보전관리
임야 경매 ‘12.06.05 21,000

7

[본건]

산동리

신59-2

244.7

[지분]
보전관리 임야 경매 ‘12.06.05 18,100

8

[본건]

산동리

산60

32.15

[지분]
보전관리 임야 경매 ‘12.06.05 21,000

9

[본건]

산동리

산60-2

1,538.22

[지분]

농림지역,

보전관리
임야 경매 ‘12.06.05 9,100

10

[본건]

산동리

산64

2,339.37

[지분]

농림지역,

보전관리
임야 경매 ‘12.06.05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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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정방법

       표준지공시지가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대비 감정평가 선례 기준의 표준지 가

액과의 격차율을 비교하여 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감정평가선례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원/㎡)

시점수정한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원/㎡)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기준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산출

보정치

적용

보정치

선례1 9,000 1.04769 1.000 1.000 9,429

5.026 5.02

A 1,880 0.99807 - - 1,876

선례3 25,000 0.99848 1.000 1.000 24,962

4.726 4.72

B 5,290 0.99847 - - 5,282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적정성 검토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및 지가수준 등에 의한 분석결과 용도

지역 등 공법상의 제한 사항과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가격형

성상의 요인의 비교성이 높은 사례로서 인근의 지가수준을 반영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선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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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선례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비교

비교

표준지

감정평가

선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A 1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선례와 대체로 유사함.

B 3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선례와 대체로 유사함.

 ※ 감정평가선례의 시점수정

감정평가

선례
기     간 용도지역 시점수정치 비고

1
'20.12.29 ~

'23.04.03
농림지역

4.769%

(1.04769) 충청남도

서산시
3

'22.12.30 ~

'23.04.03
보전관리

-0.152%

(0.99848)

  

   마. 인근지역 지가수준

       본건과 유사한 농림지역내에 맹지인 임야의 지가수준은 8,000~11,000/㎡내외, 보

전관리지역 내 임야의 지가수준은 23,000~27,000원/㎡ 내외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 주변의 지가수준 및 거래동향, 감정평가선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가격의 감

정평가를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하며, 비교표준지A의 그 밖의 요인을 5

02%, 비교표준지B의 그밖의 요인을 472%롤 각각 상향 보정함. 

       (비교표준지A – 502/100=5.02, 비교표준지B - 472/1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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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산출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880 0.99807 1.000 1.000 5.02 9,419 9,400

2 5,290 0.99847 1.000 0.950 4.72 23,684 23,700

3 5,290 0.99847 1.000 0.900 4.72 22,438 22,400

4 5,290 0.99847 1.000 0.950 4.72 23,684 23,700

5

농림

지역

1,880 0.99807 1.000 0.945 5.02 8,901

13,500

(평균단가)

5

보전

관리

5,290 0.99847 1.000 0.927 4.72 23,111

5

현황

도로

1,880 0.99807 1.000 0.312 5.02 2,939

6

농림

지역

1,880 0.99807 1.000 0.945 5.02 8,901

14,300

(평균단가)

6

보전

관리

5,290 0.99847 1.000 0.927 4.72 23,111

6

현황

도로

5,290 0.99847 1.000 0.306 4.72 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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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다음 거래사례(1,2)를 각각 

선정하였음.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실거래가자료 등)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지역 지목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1

부석면

월계리

산13X

4,661.0 농림지역 임야 '22.06.29 18,440

2
산동리

248-2X
5,562.0 보전관리 임야 ‘17.09.28 24,092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

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

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

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다. 시점수정

거래사례 기     간 용도지역 시점수정치 비고

1
'22.06.29 ~

'23.04.03
농림지역

0.560%

(1.00560) 충청남도

서산시
2

'17.09.28 ~

'23.04.03
보전관리

8.539%

(1.08539)

   라.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와 대상 토지는 제반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역 내 위치하는바, 지역

요인은 유사함(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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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별요인 비교

구분 거래사례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1 0.70 0.73 1.00 1.00 0.511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2 2 0.95 0.96 1.00 1.00 0.912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3 2 0.90 0.96 1.00 1.00 0.864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4 2 0.95 0.96 1.00 1.00 0.912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5

농림지역
1 0.75 0.65 1.00 1.00 0.488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5

보전관리
2 1.03 0.87 1.00 1.00 0.896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5

현황도로
1 0.75 0.65 1.00 0.33 0.161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자연조건(지세 등) 및 

기타조건(현황 도로임)에서 열세함.

6

농림지역
1 0.75 0.65 1.00 1.00 0.488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6

보전관리
2 1.03 0.87 1.00 1.00 0.896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함.

6

현황도로
2 1.03 0.87 1.00 0.33 0.296

본건은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지세 등) 및 

기타조건(현황 도로임)에서 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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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산출

일련

번호

거래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8,440 1.00 1.00560 1.000 0.511 9,476 9,500

2 24,092 1.00 1.08539 1.000 0.912 23,848 23,800

3 24,092 1.00 1.08539 1.000 0.864 22,593 22,600

4 24,092 1.00 1.08539 1.000 0.912 23,848 23,800

5

농림

지역

18,440 1.00 1.00560 1.000 0.488 9,049

13,700

(평균단가)

5

보전

관리

24,092 1.00 1.08539 1.000 0.896 23,430

5

현황

도로

18,440 1.00 1.00560 1.000 0.161 2,985

6

농림

지역

18,440 1.00 1.00560 1.000 0.488 9,049

14,400

(평균단가)

6

보전

관리

24,092 1.00 1.08539 1.000 0.896 23,430

6

현황

도로

24,092 1.00 1.08539 1.000 0.296 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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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산가액의 합리설 검토 및 토지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구    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198.665.69 - 2,931,577,497

산동

개발주식회사

지분전부

거래사례비교법 198.665.69 - 2,959,110,646

산동

개발주식회사

지분전부

   나.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가액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

에 속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함리성을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98.665.69 - 2,931,577,497

산동

개발주식회사

지분전부

끝.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 1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2303-11-4010

86

농림지역 14,479x--- 11,529.571 충청남도 산56 임야 산동개발(주)108,377,9589,400

108서산시 지분전부

인지면

산동리 분묘소재로

인한제한

반는단가

@9,100원/㎡

86

농림지역, 13,606x--- 10,834.42 " 산59 임야 산동개발(주)256,775,28023,700

보전관리지역 108 지분전부

분묘소재로

인한제한

받는단가

@23,300원

/㎡

86

보전관리지역 13,214x- 10,522.253 " 산59-2 임야 산동개발(주)235,698,40022,400

108 지분전부

분묘소재로

인한제한

받는단가

@22,000원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 2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86

보전관리지역 1,736x--- 1,382.374 충청남도 산60 임야 산동개발(주)32,762,16923,700

108서산시 지분전부

인지면

산동리 분묘소재로

인한제한

받는단가

@20,800원

/㎡

86

농림지역, 83,064x- 66,143.555 " 산60-2 임야 산동개발(주)892,937,92513,500

보전관리지역 108 지분전부

분묘소재

인한제한

받는단가

@13,400원

/㎡

84

농림지역, 126,326x-- 98,253.556 " 산64 임야 산동개발(주)1,405,025,76514,300

보전관리지역 108 지분전부

분묘소재

인한제한

받는단가

@14,300원

/㎡

합  계 ₩ 2,931,577,497.-

이          하           여          백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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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소재 "산동1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는 부동산(토지)로서 주위환경은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6): 본건 및 본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원거리에 649번 지방

           도가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2~4):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현황 '자연림'상태임.

기호(5,6):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 상태임.

(본건 기호(1~6) 지상 일부에 분묘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공히 맹지임.

기호(5,6):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된 현황

           도로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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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

         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

         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

           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        

           

기호(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

         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

         :5km)(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기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

         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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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중 기호(5,6)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임야 및 일부'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기호(1~6) 지상에 육안으로 분묘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분묘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광역위치도

소  재  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56외

N

S

(K)2303-11-4010

本   件



상세위치도

소  재  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산56외

범례  본  건  표준지  평가사례  거래사례

N

S

표준지 공시지가A(’23)
 1,880원/㎡(자연림)
(산동리 산81번지)

표준지 공시지가B(’23)
 5,290원/㎡(자연림)
(산동리 산94번지)

本   件

(K)2303-11-4010



범  례

감정평가대상물건

도           로

도시계획시설도로선

용도지역구분선

감정평가건물 1층

감정평가건물 2층

감정평가건물 3층이상

감정평가 제외 건물

제 시 외 건 물

Scale  1 : 1,200

지적 및 건물 개황도

N

S

(1)산56

(K)2303-11-4010

(2)산59

(3)
산59
-2

(4)산60

(5)
산60-2

(6)산64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산58

산61
산63

산67-2

산68

산64-1675

674
-4

산
60-1

674
-3

674-2

674-1



사  진  용  지

2303-11-4010

기호(1) 전경

기호(2~4) 전경



사  진  용  지

2303-11-4010

기호(2~4) 전경

기호(5) 전경



사  진  용  지

2303-11-4010

기호(5) 전경(임도부분)

기호(6) 전경



사  진  용  지

2303-11-4010

기호(6) 전경

기호(6) 전경(임도부분)



사  진  용  지

2303-11-4010

본건 주변 전경

본건 주변 전경



             1.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3. 03. 31. 자로 의뢰하신 『산동개발주식회사

소유물건(2023타경1307)』 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 곽규리 041-554-8500)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E-mail

우)3116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7길 27 그랜드프라자9층 903호~906호 / http://www.igaon.co.kr

TEL.(041) 554-8500 FAX.(041) 554-8502  E-MAIL.gaon11@kapaland.co.kr

시행일자 : 가온 2303-11-4010   ( 2023. 04. 07.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규형

감 정 평 가 회 보

별       첨 :    감 정 평 가 서           1 부

   수수료  청구서           1 부

1.

2. 끝.

지 사 장     박   용   남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충남대전지사



과          목 금          액 비          고

감정평가서번호 : 가온 2303-11-4010

2023. 04. 11

삼백팔십오만이천이백원정 (￦3,852,200.-)

  2023. 03. 31 일자로 의뢰하신 『산동개발주식회사 소유물건(2023타경1307)』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1,577,497×(8/10,000)＋345,000)
×0.8×1.5 
≒3,228,313

         여          비
         토 지 조 사 비
         물 건 조 사 비
         임대차  조사비

          공 부 발 급 비 
         기 타    실 비
         특 별 용 역 비

합    계(공급가액) ￦3,502,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  액) ￦350,200.-

총              계 ￦3,852,2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3,852,2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좌        번        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귀하

지 사 장     박   용   남
( Tel. : (041) 554-8500    Fax. : (041) 554-8502 )

수 수 료 청 구 서

-  청    구    내    역  -

252,000
―
―
―

12,000
10,000

―

274,000.-         소          계

실
 
 
 
비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2303-4010)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 급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312-85-33435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3,228,313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충남대전지사

 

◈ 신한은행              100-022-049058        [ 예금주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충남대전지사 ] 


